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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의 사용 활성화 방안
The Use of Recycled Aggregate and Recycled Products Revitalization

1. 머리말

국내 산업 및 경제발전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요구하고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 등

으로 이어져 급속한 건설산업의 발전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 및 도로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명을 다하게 되어 철거

됨으로써 건설폐기물량 또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도 건설폐기물 총 발생량은 약 

6,800천톤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인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순환골재 품질기준’과 ‘순

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는 물론 양질의 제품생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기반 마련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도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투자,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등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

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련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다양한 용도로 순환골재가 사용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주된 사용용도는 도로

공사용 및 성·복토용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가치

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분석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배출, 재

활용현황 및 건설폐기물 관련법령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순환

골재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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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2.1 건설폐기물 발생량

<그림 1>을 보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2006년 이후 점

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도는 경기침체 및 건

설경기 불황으로 발생량이 잠시 주춤한 상태로 판단된다. 

[표 1]과 같이 2012년 건설폐기물 총 발생량은 약 67,863천

톤 발생하였고, 그 중 콘크리트는 약 42,735천톤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2012년 약 13,032천톤 발생

하였으며, 2006년보다 발생량이 65% 상승하였으며, 도로

의 신설·확장·보수 공사로 인하여 꾸준히 발생량이 증가

하는 추세이다.

2.2 건설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은 [표 2]와 같이 재

활용 97.3%, 매립 2.2% 소각 0.5%으로 재활

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건

설폐기물 배출단계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1] 연도별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단위 : 천톤/년)

종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발생량 61,679 62,782 64,403 66,923 65,014 68,077 67,863

증가율(%) 25.3 1.8 2.6 3.9 -2.9 4.7 -0.3

폐콘크리트
발생량 40,258 43,021 42,282 42,130 41,720 44,242 42,735

증가율(%) 40.5 6.9 -1.7 -0.4 -1.0 6.1 -3.4

폐아스팔
트콘크리트

발생량 7,911 8,094 9,231 11,904 11,875 12,878 13,032

증가율(%) 40.9 2.3 14.1 29.0 -0.2 8.5 1.2

기타
(폐합성수지, 혼합
건설폐기물 등)

발생량 13,511 11,667 12,890 12,889 11,419 10,957 12,096

증가율(%) -9.8 -13.6 10.5 -0.0 -11.4 -4.1 10.4

[표 2] 건설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단위 : 천톤/년)

종류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계 61,679 100.0 62,782 100.0 64,403 100.0 66,923 100.0 65,014 100.0 68,042 100.0 68,119 100.0

매립 1,436 2.3 1,157 1.8 1,063 1.7 1,019 1.5 803 1.2 948 1.4 1,503 2.2

소각 430 0.7 413 0.7 520 0.8 468 0.7 336 0.5 360 0.5 371 0.5

재활용 59,813 97.0 61,212 97.5 62,820 97.5 65,436 97.8 63,875 98.3 66,734 98.1 66,245 97.3

그림 1.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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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 현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표 3]과 같이 50,557천

톤을 순환골재로 생산되어 약 44,339톤의 순환골재를 판

매되었으며. 6,218천톤 보관중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

물 총 발생량인 67,863천톤 중 순환골재 생산비율은 [표 

1]과 같이 74.5%로 나타났으며, 순환골재 생산량 중 성·

복토용으로 39%로 대부분으로 차지하여 현재까지 단순

한 용도 위주로 취급되고 있다.

3.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제도

3.1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

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의 건설공사에 골재 소요량의 

30%(’14년 기준)이상을 순환골재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의무적용 대상 건설공사는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발주자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

주함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

하거나 도서지역 등 순환골재 수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때 심의조건으로는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

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와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순환골재 가격이 천연골재의 가격

보다 고가인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급 가

[표 3] 재활용 용도별 순환골재 생산·판매 현황                            (단위 : 천톤/년)

종류 생산량 판매량 보관량

총합계 50,557,246 44,339,246 6,218,000 

의
무
사
용
용
도

소계 18,459,001 15,700,465 2,758,536 

도로기층용 4,146,785 3,607,281 539,504 

도로보조기층용 10,267,402 8,736,581 1,530,822 

하수관거설치용모래대체잔골재 143,610 122,455 21,155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1,599,128 1,105,661 493,467 

콘크리트제품(벽돌,블럭,도로경계석,기타) 2,302,075 2,128,487 173,588 

의
무
사
용
용
도
외

소계 32,098,245 28,638,781 3,459,465 

콘크리트용 1,248,064 1,231,366 16,699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1,991,394 1,892,958 98,436 

아스팔트콘크리트용 775,297 477,653 297,644 

동상방지층및차단층용 1,943,836 1,843,161 100,675 

노상용 114,984 91,266 23,718 

노체용 194,410 193,726 684 

되메우기및뒷채움용 5,711,670 5,337,248 374,422 

성토용/복토용 19,831,356 17,312,142 2,519,214 

매립시설의 복토용 287,234 259,261 2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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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

나, 예외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에 대한 실적보고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부재로 의무사용규정의 준수여부 

및 그 사용량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3.2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

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를 3가지

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용, 건설공사용, 기타용도 

등이다.

기타용도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설공사

의 성토·복토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폐기

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일본

의 「건설리사이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활용 용도는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중심으로 크게 도로공사의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노상 및 노체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건설공사 콘크리트

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

복토용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그 

적용 범위가 넓고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건설리사이클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

[표 4] 2014년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의무사용량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나.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골재소요량의 
30%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보조 기층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제2조 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나.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 제2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표 5] 한국과 일본의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비교           (단위 : 천톤/년)  

한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본
(건설리사이클법)

•도로공사용

 - 도로보조기층

 - 동상방지층, 노상 및 노체용

 -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건설공사용

 -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되메우기, 뒷채움 용도

•성토용, 복토용

 - 건설공사 성토, 복토용

 -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전기공동구

•경계블럭

•재생쇄석

•배수로

•보도용 쇄석

•경계벽

•공원시설

•굴착 뒤채움재

•호안 블록재

•기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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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생산된 순환골재는 전기공동구, 경계블럭, 재생쇄

석, 배수로, 보도용 쇄석, 경계벽, 공원시설, 굴착 뒷채움

재, 호안블럭재, 기초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순환골재의 사용이 용이하고, 원활한 용

도에 우선적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국내의 순환골재 재활용용도 또한 그 적용 범위를 활

용이 용이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3.3 건설폐기물의 분리발주 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기관의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

역을 분리하여 발주할 때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

으로 설계단계에서 적정처리비를 반영해야 하며 당초 발

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

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적

정처리비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 공정하게 적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분리발주 제도는 발주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독립성을 확보하

고 적정처리비를 보장해주게 됨으로서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은 물론 시설투자를 가능하게 하였

으며, 투명한 처리 과정을 통하여 순환골재의 품질 향상

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리발주 적용대상기관은 공공기관 등에 

한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도 분리발주 적용 대

상에 시키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

3.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해당되

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

게 사용가능하다.

건설현장 등에서의 부적절한 재활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콘크리트 

등과 같은 건설폐기물을 성토·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하고

자 하는 경우 최대 치수는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은 

부피 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 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

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

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3.5 순환골재 품질기준 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

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 및 확고 하기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한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

고있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순환골재

의 품질기준」을 공고하였으며 동 품질기준에 따르면 폐콘

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를 총 15가지로 규정하고 이

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리한 것으로서 각 용도별 품질기준

은 한국산업규격(KS), 관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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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하여 작성되었다.

구체적인 순환골재 활용 용도는 입도조정기층, 빈배합콘

크리트기층,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등 도로기층용, 도

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 

콘크리트제품제조용,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플랜트재생가열 아스팔트혼합물, 현장가열 표층재생 아스

팔트 포장용, 플랜트 재생상온 아스팔트혼합물 등 아스팔

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

용, 기타 건축·토목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6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

하여 품질인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

칙」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동 규칙에서 순환골재 품질인증이라 함은 법 제2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

은 업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5조의 규정

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되, 사업장 심사와 품질검사를 

통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장 심사라 함은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생산

시설, 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 설비 등이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

을 말하며 품질검사라 함은 중간처리업체가 생산

한 용도별 골재의 품질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

질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또는 결과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종류는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잔골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3가지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동 업무를 위탁

받아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도로공

사용은 309개,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는 43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27개, 아스팔트콘크리트용은 16개 업체가 인증

을 받았다.

3.7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

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본목

표 및 추진 방향, 건설폐기물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

급,  순환골재 생산  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 개발 및 활용 

시책, 순환골재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정보 관리 등이 포함

되어 있다. 

[표 6]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1)   

구분
구
분

콘크리트용
아스콘용

굵은골재 잔골재

인증건수 309 43 27 16

그림 2.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1)  2014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집 

(환경부·국토교통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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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건설폐기물의 발

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처리실적, 순환골재 사용실적 

등을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

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기술, 순환골재 생산·수요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4.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사용활성화 방안

 4.1 순환골재 등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림 3>와 같이 중간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

거나, 당해 공사현장에서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현장재활용)하여 재활용 할 수 있다.

배출자는 대부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목적이 아닌 예

산절감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 

재활용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재활용은 대부분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을 단순 파쇄하여 해당 건설현장의 성토·복토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소중한 골재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장재활용의 경우 대부분 이동식파쇄기를 이용

하기 때문에 <그림 4>와 같이 최대치수 100밀리미터 이

하,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용적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성

토용 품질기준)의 품질규격을 맞추기 어렵다.

또한 현장재활용을 빙자한 부정적 처리 사례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처리 행위로 인하여 지반

침하 등의 부실공사와 토양 및 지하수오염 등의 2차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부정적 처리에 의한 현장재활용에 대한 철저

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

인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

리시설 설치 승인 기준 강화, 현장재활용 시 품질

기준 강화 등 현장재활용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

4.2 순환골재 사용 확대를 위한 품질기준 확립

환경부는 제2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서 생태환경보전 및 자원순환성 강화 인프라 구축

을 목표로 설정하여 배출저감, 환경보전 및 자원순

환성 강화, 건설폐기물 관리정책 및 산업인프라 구

축을 3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순환골재 실질 재활용율 45% 달성을 위하

여 2016년도까지 의무사용량을 용도별 최대 40%

로 확대할 계획이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

트 순환골재 품질관리 강화 및 적용 확대, 순환골

구분
자가처리에 의한 현장재활용

(철거 등 장비임대사업자)

위탁처리에 의한 재활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

처리

시설

이동식 파쇄시설(1차 파쇄) 고정식 파쇄시설(3차 파쇄 이상)

생산된 

골재

150mm 파쇄 - 성토용 5mm 모래 생산 - 고품질 용도

사용

용도
성토·복토·매립용 

콘크리트(제품)용 
·아스콘용·도로보조기층용 

현장

관리
공사인부 전문인력없음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전문
인력 필수

그림 4. 이동식파쇄기를 이용하여 생산된 폐콘크리트

그림 3. 현장재활용과 위탁처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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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차 제품 적용 확대를 위한 기술 및 기준의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환

골재는 저급한 용도인 성·복토용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

으며 순환골재 2차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등) 사용량

은 순환골재 사용량 중에 4.8%로 미비한 수준이다.

특히 과거 20~30년전 고도성장 시기에 건설된 공동주

택과 업무용 건물 등이 노후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재개발

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활용이 증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활용제품 대상에 대한 상세기준이 없어 활용이 모호한 

상태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순환골재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기

술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순환골재를 고품질

용도(레미콘, 콘크리트용 등)로 사용하는 데는 품질확보 

및 신뢰성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순

환골재를 콘크리트 2차제품의 활용 증대를 위해 GR 심

사 시 KS표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격의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순환골재의 품질확인방안과 재활용제품의 

품질관리여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3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 확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

부고시 제2014-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5호, 

2014. 3. 6)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업·공공

투자출연기관이 의무사용 대상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골

재 소요량의 30% 이상’(’14년 기준)을 순환골재로 치환하

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발주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가 법률에 근거

하여 강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순환골재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한 경우, 도서지역 등의 특성으로 수급이 곤

란한 경우, 가격이 같은 용도의 골재 등보다 비싼 경우 예

외로 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도 공사의 규모 

및 사용용도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어 실제 의무사용 대

상 건설공사 발주 건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적용대

상 공사라 하더라도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실제 순환골재

의 사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무사용 적용대상의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

으며, 사용용도 또한 순환골재의 활용이 쉽고, 용이한 용

도를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에 한정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제

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천연골재 수급불균형의 대안으로

써 민간공사 부분까지 적용대상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4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를 ‘우선사용제도’로 전환

의무사용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표 7] 순환골재 의무사용 관련 처벌 조항                    (단위 : 원) 

해당행위 해당 법조문 1차 2차 3차

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 제14호 500 700 1,000 

허.  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 제14호 100 200 300

고.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 제15호 500 7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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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설계자, 공사 감리

자, 시공자 및 순환골재 생산·공급업체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의무사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하는데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간처리업체로부터 경제적 거리인 40km 

이내에 시행되는 공사현장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순환

골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 포장의 노반용 또는 건축물 기초용 자재의 조달에 

있어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이용이 우선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현장으로부터 40km의 범위내

에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자원화를 통

한 순환골재 등을 입수할 수 있는 경우 활용되는 용도의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경제성에 관계없이 순환골재를 이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로포장의 기층용, 표층용 및 상층 노반용의 조

달 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이용이 우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현장으로부터 40km 및 운반시간 

1.5시간의 범위 내에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자원화

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순환가열아스팔트혼합물을 입수 할 

수 있는 경우는 용도에 따른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경제성

에 관계없이 우선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의무사용대상을 규정하여 일정용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여 중

간처리업체의 위치 및 도로현황 등을 감안하여 공사설계 

시 골재원 조사과정에서 40km 이내에 순환골재 생산업

체가 있는 경우에는 순환골재를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

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4.5 순환골재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순환골재를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설계도서의 수량산출

서, 물량내역서 등에 순환골재의 항목이 별도로 반영되고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물량과 단가가 작성되며 골재원조사

를 실시하여 공급 가능한 지역업체에 대한 품질조사 결과

도 설계도서에 포함된다.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따라 설계 프로세스의 변화와 함께 

건설공사의 원가구조가 변하게 된다. 

순환골재는 기존골재보다 생산단가 측면에서 가격경쟁

력(천연골재를 순환골재로 대체하는 경우 6,938원/톤 절감
2))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서에 순환골재에 대한 별도의 항

목이 작성되고, 이를 근거로 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건설

공사의 예정가격이 천연골재만 사용했을 때 보다 전체 공

사비가 절감된다.

이를 감안해서 순환골재 사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실벌점의 경감이나 입찰자격 적격심사의 PQ심

사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순환골재의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순환골재 사용실적을 보유한 업체에게는 환경시설

공사 등의 입찰에서 친환경평가점수를 적격심사 항목에 포

함하여 평가하는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589호, 2014. 9. 29)따르면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철

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 [표 8]와 같이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을 5% 완화토록 규정하고 있으

며, 20% 사용 시 10%, 25% 이상 사용 시 1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8]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에 대한 용적률 완화 범위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기준 완화 적용 범위

15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퍼센트

20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퍼센트

25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퍼센트

2)  순환골재의 실질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실행용역 연구(한국건설자원협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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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장사항이라는 이유로 동 고시가 1998년부터 

시행된 현재까지 한번도 통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순환골재의 사용량,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건축물

의 용적률 완화 혜택 등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가 전무한 상

태이다.

따라서 동 제도와 연계하여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이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 또

는 우선구매 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우선권을 부여토록하며 

순환골재 사용 시 절감되는 순환골재 구입비용은 이를 환

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적극 사용한 건설사에 지원토록 해

야 한다.

4.6 기타 개선방안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고부

가가치 재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제 2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를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 pH9.8 이하인 순환골재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배수로, 집수정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멘트 성분으로 이루어진 폐콘크리트를 파쇄·분쇄하여 

생산된 순환골재는 태생적으로 수소이온 농도지수(pH)가 

높으며 이를 전처리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선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수치화하여 규제하는 것은 순환골재의 부정적 인

식을 확산시킨다.

특히 관련법령에서도 이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유

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준수 규정하

고 있으며 강알카리성분으로 이루어진 순환골재는 자연상

태에서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경우 중성화되기 때문에 별도

의 규제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순환골재 사용할 경우 순환골재에 대한 직접적인 

pH규제보다는 사용현장에서 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3. 12에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하는 토사의 활용

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

사를 ‘순환토사’로 정의하고, 품질기준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과의 상충, 품질의 항상성 유

지를 위한 기준부재, 순환토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사용 활성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

3호의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순환토사는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순환토사의 재활용 수요가 가장 많은 농지개

량용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순환토사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로써 품질

의 항상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유지하기 위

한 품질기준이 부재하며, 관련법령에서도 단순히 최대지름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1퍼센트 이하)과 유해

물질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의 모호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순환토사의 활용을 기피하

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순환토사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 순화토사에 대한 

용도별 품질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대한 법률 

간 상충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5. 결언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면서 환경보호와 자원의 재활용 등은 중요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건설공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 증

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를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국토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는 직접적 효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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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건설폐기물 매립의 최소화를 통한 매립지 수명연장 

효과 등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발생 할 것이다.

그러나 순환골재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부재, 의무사용제

도의 실효성 부족, 모호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른 부정

적 인식, 재활용산업에 대한 과도한 환경규제 등이 순환골

재의 사용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 활성화를 위해 의무사용제도의 공사 

및 사용용도의 확대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순환골재의 처

리기술개발 등을 통한 안정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순환골재 2차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

질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품질확인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활용산업에 과도하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배수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pH기준 설정 및 사용제한 

규제완화, 순환토사의 처리기준 확립 및 재활용 체계 개

선 등 제도의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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